
국가 등에 의한 사유지의 불법사용에 수용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

공권력의 작용에 의한 손실(손해)전보제도를 손실보상과 국가 배상으로 나누고 있는 우리 헌법 아래

에서는 불법사용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기존 침해

상태의 유지를 전제로 보상청구나 수용청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므

로 국가 배상법 제48조 제2항 중 "사용" 부분이 불법사용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바21 결정)


